
2023년 6월 19일(월)

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2차 본회의

제안 및 심사보고서

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···  1

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 5

아  산  시  의  회

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

심 의 결 과

【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, 제2차~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】

의 안

번 호
건               명 위원회결과 비   고

5187

5187-1

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

추가경정 예산안
수정가결

5188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

이        하        여       백



- 1 -

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 

   경정 예산안

1. 심사 경과

  가. 제출 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6월 1일, 아산시장

  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  다. 상정일자 

     •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       -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3. 6. 16.) 상정․질의

       -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3. 6. 17.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가. 제안 설명일자 및 설명자 : 2023. 6. 12., 기획경제국장 오채환

  나. 예산안 개요

 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】
(단위 : 억원, %)

회 계 별
제1회추경

예 산 안

기정예산

( 본예산)
증 감 액

구성비 구성비 증감률

총 계 18,756 100 15,011 100 3,745 24.95

일 반 회 계 16,702 89.05 13,647 90.91 3,055 22.39

특 별 회 계 2,054 10.95 1,364 9.09 690 50.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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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․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 예산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 고

계 1,875,600,000 13,458,340 1,862,141,660

삭감액은

예비비로

조 정

일반회계 1,670,200,000 8,950,340 1,661,249,660

특별회계   205,400,000 4,508,000 200,892,000

※ 삭감액 조서 : 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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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
세입세출 추가경정 (수정)예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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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
세입세출 추가경정 (수정)예산안

의  안

번  호

제5187호

제5187-1호

제출년월일 : 2023. 6. 1.

제  출  자 : 아  산  시  장

1. 제안사유

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 

의결을 요청함

2. 주요내용

(단위 : 억 원)

회 계 별
2023년도 제1회 
추가경정 예산안

기 정 예 산
( 본 예 산 )

증 감 
증감률

총 계 18,756 15,011 3,745 24.95%

일 반 회 계 16,702 13,647 3,055 22.39%

특 별 회 계 2,054 1,364 690 50.59%

3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예산의 편성과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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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1. 심사 경과

  가. 제출 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1일, 아산시장

 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1일

  다. 상정일자 

     •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       -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3. 6. 16.) 상정․질의

       -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3. 6. 17.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가. 제안 설명일자 및 설명자 : 2023. 6. 12., 기획경제국장 오채환

  나.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-정책사업명
2023년도 제2차 

기금운용계획변경안
기정기금운용계획
(2023년도 기금운용계획)

증 감
증 감 률

총           계 75,049 55,996 190 33.9%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 통 합 계 정 )

39 ,223 49 ,502 △10,279 △20.8%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재정안정화계정)

12 ,205  4 ,784 7,421 155.1%

문화예술진흥기금 20 ,400 0 20,400 신규

청 사 건 립 기 금 3,221 1 ,710 1,511 88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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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. 주요내용

 1)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- 정책사업명
2023년도 제2차 기금

운 용 계 획 변 경 안
기정기금운용계획
(2023년도 기금운용계획)

증 감
증 감 률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 통 합 계 정 ) 39 ,223 49 ,502 △10,279 △20.8%

재 무 활 동 39 ,223 49 ,502 △10,279 △20.8%  

2)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 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- 정책사업명
2023년도 제2차 기금

운 용 계 획 변 경 안
기정기금운용계획
(2023년도 기금운용계획)

증 감
증 감 률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 재 정 안 정 화 계 정 ) 12 ,205  4 ,784 7,421 155.1%

재 무 활 동 12 ,205  4 ,784 7,421 155.1%   

3)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 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- 정책사업명
2023년도 제2차 기금

운 용 계 획 변 경 안
기정기금운용계획
(2023년도 기금운용계획)

증 감
증 감 률

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20 ,400 0 20,400 신규

재 무 활 동 20 ,400 0 20,400 신규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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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)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 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- 정책사업명
2023년도 제2차 기금

운 용 계 획 변 경 안
기정기금운용계획
(2023년도 기금운용계획)

증 감
증 감 률

청 사 건 립 기 금 3,221 1 ,710 1,511 88.3%

청 사 지 원  2 ,633 1 ,668 965 57.8%

재 무 활 동 588 42 546 1,300%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․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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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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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의 안

번 호
제5188호

제출년월일 : 2023. 5. 1.

제 출 자 : 아 산 시 장

1. 제안사유

○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함

2. 주요내용

기 금 별
2023년도 제2차 

기금운용계획변경안
기정기금운용계획
(2023년 기금운용계획)

증 감
증 감 률

총           계 750 560 190 33.9%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 통 합 계 정 )

392 495 △103 △20.8%

통합재정안정화기금
( 재정안정화계정)

122 48 74 155.1%

문화예술진흥기금 204 - 204 신규

청 사 건 립 기 금 32 17 15 88.3%

(단위 : 억 원)

3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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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q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

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

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

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

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

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

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
